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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

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

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

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이탈리아 정신건강 시스템

가. 정신병원에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로

1978년, 일명 「바살리아법(Basaglia Law)」(Italy, 1978a)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정신건강법은 

제180호의 제정으로 정신병원치료와 연결되어 있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인 이탈리아의 정

신건강서비스 개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978년 법령 제180호의 적용에 따라 지역사

회 돌봄의 독립성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정신병원의 폐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 최초로 정신보건시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만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국가가 되

었다(Lo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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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정신건강법 제180호(Italy, 1978a)는 정신질환자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위험

하고 사회에 불쾌감을 주는 존재”로 간주하여 감옥과 같은 시설에 감금하고 사회에서 격리시

키는 역할을 하던 정신병원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시스템은 기존 정신질환자를 경

계하여 ‘보호 장벽’을 세우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보호 및 격리만이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있

는 일반적인 환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정신의학은 의학 관련 영역에서 

벗어나 일반 보건의료서비스에 통합되기 시작했다(Invernizzi, 2018).

정신병원의 폐지는 정신건강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로 통합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했다. 이탈리아 국가보건서비스 시스템에서 정신건강국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

인 정신건강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정신건강국의 주요 임무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

료 및 재활이다. 또한 가정 또는 병원의 ‘응급 입원’ 정신병동에서 응급치료도 제공한다. 정

신건강국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의 각 단계에 개입하기 위해 여러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가 정신건강 계획’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목표로 하는 조직모델로 정신

건강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조직모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는 모델로서, 예를 들

어 지역정신건강센터(CMHC: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주간보호시설(DCF: Day Care Facility) 및 주거시

설(RF: Residential Facility), 주간병원(DH: Day Hospital), 일반 종합병원 내 정신병동(GHPW: General Hospital 

Psychiatric Ward)의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약물 남용 및 아동정신건강서비스 등에서 이루어

지는 여러 활동들을 통합하고 있다. 지역정신건강센터는 지역사회 기반 시스템의 핵심으로 

병원 밖 외래 환경에서 성인 정신질환자 관련 모든 활동을 다루며,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

설의 치료 및 재활 활동을 관리한다(Rigatelli, 2003).

정신건강국 시스템에서는 급성 입원치료 환자를 위해서 일반 종합병원 내 정신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원시설은 최대 1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

기 위해 지역정신건강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일반 종합병원 내 정신병동(또는 정신의학 

진단 및 치료서비스)는 응급 치료를 담당하고, 환자는 자발적 또는 강제 규정에 따라 입원하

게 된다. 이탈리아의 정신병동 강제 입원은 “모든 치료는 자발적”이고 “보건당국은 환자의 

존엄성,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비자의적 치료를 처방할 수 있다”고 규

정한 1978년 법률 833호(Italy, 1978b)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종합병원 내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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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자발적 입원 또는 강제적 치료이든 병원입원을 포함하는 여러 치료들을 환자의 욕구에 

맞춰 제공한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일반 종합병원 내 정

신병동은 종합병원과 정신건강국의 보호체계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이며 다른 보건소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거주시설(RF, 일명 ‘정신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주거센터’)은 치료 공동체로써 조직된다. 

이곳은 이용자들이 임시체류하는 거주환경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의 치료-재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거주시설은 병원이 아닌 보건센터로서, 독립적인 거주 생활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해 치료 및 재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보건 및 사회

복지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이탈리아 법률 2014년 제52호(Italy, 2014)는 최근 모든 법정 정신병원을 폐쇄하

고, 기존 및 신규 ‘법의학적’ 환자를 안전조치 시행을 위한 거주기관(REMS: Residence for the 

enforcement of security measures) 또는 지역 정신건강국으로 이송해 ‘비법의학적’ 정신질환자와 동일

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Carabellese & Felthous, 2016). 그러나 이런 변화는 여

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 강한 선입견 함께 치료의 효율성 및 안정성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나. 이탈리아 정신건강 네트워크의 활동

2015년 이탈리아 정신건강 네트워크는 183개의 정신건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 

27만 7000명 당 한 개소, 인구 10만 명당 10.5개 병상이 제공되는 수준이며 강제입원치료

는 8700건(인구 10만 명당 17.3명)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총 환자수는 77만 7,035명(이 중 정신건강센터 첫 이용자는 47.6%)이다. 2015년 이탈리아

의 한 연구는 거주시설(RF)에 거주하는 환자가 2만 5,720명(인구 1만 명당 5.1명)으로 2002

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Starace, Baccari, & Mungai, 2017; De Girolamo et 

al., 2002). 현재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는 2만 9,260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서비

스 종사자 수는 58명 정도인데, 이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평균 서비스 이용자 26명당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 1명) 이탈리아의 프로젝트 목표로 제시

한 ‘인구 1500명당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 1명’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Iozz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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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 Large, Nielssen, de Girolamo, 2015). 이 기준에 따르면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 

수는 3만 3,800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탈리아 정신건강체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정

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는 특별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 이탈리아 직장 내 안전과 보건 규정

이탈리아의 직장 내 안전과 보건 문제는 2008년의 입법령 제81호(Italy, 2008a)에 의해 

관리된다. 일명 ‘직장 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 입법령 제81호는 직장 내 안전

과 보건 개선에 관한 유럽 지침 89/391과 관련된 시정 조치를 따른다(Carabellese, 

Urbano, Coluccia, & Gualtieri, 2017). 현재 2008년 입법령 제81호는 직장 내 재해와 질

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위험 평가와 관리 문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직업안전 개념

을 공식화하고 있다. 유럽 기본지침 89/391/EEC(1989)에 따라 고용주는 “업무와 관련된 모

든 측면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에게 맞춰 업무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

2008년 입법령 제81호로 대표되는 현재 입법제도는 조직 차원에서 산업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독려하고 있다. 계층적 조직의 개념은 안전과 보안 관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장 내 산업 안전과 보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기업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제

도가 아닌 회사의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따라 산업 안

전과 보건 관리는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작업장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 계획을 시행하며, 

작업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체 조직의 참여에 기반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업 시스

템의 안전과 보건 조직 내 예방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건강 감시는 근로자를 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예방 및 보호 서비스

2008년 입법령 제81호의 제31조는 고용주가 회사 내 예방 및 보호 서비스를 조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방 및 보호 서비스의 목표는 작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해 이들 위험을 근

절 또는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안전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다. 예방 및 보호 서비스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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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구체적 지식에 기초한 규정에 따라 직장 내 안전과 보건 관련 위험 요인 확인, 위

험성 평가 및 보건안전 조치 확인.

-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방 및 보호 조치, 이들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다양한 활동 관련 안전 절차 개발.

- 근로자를 위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제안.

- 직장 내 안전과 보건 관련 협의 및 회의 참석.

-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나. 근로자 건강 점검

2008년 입법령 제81호의 제15조는 직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 건강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점검은 “근로자의 업무 

환경, 업무상 위험 요인,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인 

의료 행위”(2008년 입법령 제81호의 제2조)로 정의되며, 산업보건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산업보건전문의의 활동은 산업의학 원칙과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International Commission of 

Occupational Health)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2008년 입법령 제81호의 제39조). 고용주는 산

업보건전문의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해

야 한다. 

3. 이탈리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장폭력 예방

직장 폭력(WPV: Workplace Violence)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보건부는 2007년 의료시설 내에서의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춘 권고안 제8호를 발표했다(Italy, 2008b; Ferri, Silvestri, Artoni, 

& Di Lorenzo, 2016).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6)은 직장 폭력을 “직장 내 또는 업무 중인 사람을 

향한 폭력 행위(신체 폭력 및 폭력 위협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를 향한 폭

력은 “경계가 필요한 사건”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적절한 예방조치, 근로자 보호, 정확한 모니

터링이 요구되는 “근로환경에서 위험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Palumbo et al., 2016).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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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은 임상 위험 관리 절차(즉, 사건 보고 및 감사 및 근본 원인 분석)를 

따라야 한다. 권고안 제8호(Italy, 2008b)는 정신과 시설 종사자가 직장 내에서 높은 수준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조직 환경 수준과 물리적 업무수행 수준에서의 폭력 예방 

조치를 제안했다(La Torre, Sestili, Iavazzo, & Mannocci, 2017)(표 1, 2). 

표 1. 직장 폭력 예방: 조직적 조치

환자, 방문객 및 근로자에게 폭력 무관용 원칙 고지 

지역 경찰 및 검찰과의 연락망 구축

위험한 상황과 공격적인 환자를 통제할 수 있는 팀 구성 및 활동 보장

1인 단독 근무 금지

긴급 안전 및 대피 절차 수립

직장 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든 폭력 행위의 보고를 위한 기록 시스템

자료: Italy. (2008b). Ministero della Salute. Recommendation to prevent acts of violence against health workers. Recommendation. 8, November 

2007. [Internet] Accessed Feb, 11, 2019. Available from: http://www.ministerosalute.it/imgs/C_17_pubblicazioni_721_allegato.pdf

 

표 2. 직장 폭력 예방: 기술적 및 구조적 조치

보안 경보 시스템(즉, 비상 버튼, 휴대용 경보 또는 소음 장치, 휴대전화 및 개인 무선 채널 라디오)

보안 컨설턴트의 권고에 따라 총, 칼 또는 기타 무기를 탐지하는 금속 탐지기 설치

24시간 고위험 지역 감시 위한 CCTV 설치

환자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간

출입 제한을 위해 모든 사용하지 않는 문 잠금(지역 화재방지규정의 준수필요)

실내 잠금 장치

수명이 다한 전구, 깨진 창문과 자물쇠 교체

실내외 모두에 밝고 효율적인 전구 설치

자료: Italy. (2008b). Ministero della Salute. Recommendation to prevent acts of violence against health workers. Recommendation. 8, November 

2007. [Internet] Accessed Feb, 11, 2019. Available from: http://www.ministerosalute.it/imgs/C_17_pubblicazioni_721_allegato.pdf

권고안 제8호가 채택한 안전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직장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회사 경영진은 의료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언어

적 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와 환

자, 방문자가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4

2) 근로자에게 직장 폭력 신고 및 개선 방안 제안 요청: 의료 종사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 직장 폭력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의

료종사자는 직장 폭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 또는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직장 폭력 위험을 근절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 촉진: 경찰과의 협력을 통

해 보건서비스 내 폭력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직장 폭력 예방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실무반 설치: 직장 폭력 예방에 필요한 활동과 조치

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위험에 가장 취약한 근로자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

한 실무반의 구성이 유용할 수 있다. 실무반은 업무 환경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가장 효

과적인 예방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5) 직장 폭력 위험 최소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공지: 경영진은 폭력 예방 및 사건관리 조

치를 촉진하므로써 직장 폭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권고안 제8호에 따르면 직장 폭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은 직장 폭력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특히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의료 종사자: 교육은 직장 폭력 문제에 대한 근로자 인식 제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 향상, 공격적·폭력적인 환자 관리 방법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기업 경영진: 교육은 고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 향상,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의 사고 

신고 장려, 최적의 안전 프로그램 도입에 집중되어야 한다.

- 보안담당자: 교육·훈련은 적대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와 공격적인 환자를 통제하

기 위한 심리적 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입법령 제81/2008호와 권고안 제8호는 업무상 위험으로부터 정

신의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입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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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erno SIEP.

위 입법령 및 권고안에 대한 이탈리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를 위한 원칙 및 정책에 

대한 변화는 현재까지 없다.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016; d’Ettorre & Pellicani, 2017)”에 대한 문건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서 법률은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의 직장안전 및 건강을 최고 기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략

적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에서 근로자, 고용주, 산업보건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

고 있다.


